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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이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7.1%로 OECD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여성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일·가정 양립의 이중고로 경력단절을 겪는 

대다수의 여성이 다시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유입되면서 성별 임금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별 임금격차는 ‘채용-업무배치-휴직-경력단절-승진-해고’ 즉 입사에서 퇴사까지 발생하는 차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빚어낸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노동생애에 걸친 차별을 

해소해야 하며, 이는 포용적이고 평등한 노동시장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에서는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발전시키고 성별 임금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조명한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성의 

대표성이 더 높은 공공부문의 성평등 촉진을 위한 노동조합의 액션, 여성집중 일자리의 아웃소싱을 줄이기 위한 

방안, 가사노동자 등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액션과 제도개선 노력은 한국의 노동조합이 성별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노총은 각급 노동조합이 향후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번역서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번역서가 성별 임금 불평등을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조사보고서의 번역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ILO 노동자활동지원국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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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조사보고서는 성평등을 향한 진보의 상징 중 하나가 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현재의 역할과 잠재적 역할을 고찰한다.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가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로 공개적으로 

결의했을 뿐 아니라 ILO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도 국제적으로 이 약속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목표 8.5))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약속을 진전시키기 위해 ILO, 유엔여성기구(UN Women), OECD의 주도로 동등보수 

국제연대(Equal Pay International Coalition)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약속은 ILO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ILO 협약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은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노동의 세계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1998년 작업장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ILO 선언(ILO 1998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역시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진척 속도는 느린 상황이다. 성별 임금격차는 전반적인 임금결정시스템 외부에서 그리고 

특정한 성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관행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정부, 사용자, 노동조합,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액션이 

필요하다. 본 조사보고서는 이 두가지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 단독으로 그리고 기타 행위자들과 연계하여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현재 맡고 있는 특정한 역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는 

임금결정과 관련된 액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노동조합은 예를 들어 일-가정 정책, 성적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나 성별 직무분리(Gender Segregation)를 변화시키기 위한 액션 등을 통해 보완적인 성평등 촉진정책 

및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2장에서는 첫째, 전반적 임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둘째, 특정 성평등 조치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이 성평등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현재의 논쟁과 실증적 증거를 검토한다. 검토 결과, 노동조합과 집단적 

임금결정은 전반적인 임금 불평등 감소에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정한 성평등 조치에 대한 증거는 더욱 

혼재된 양상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캠페인과 액션이 없었다면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진전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전반적인 임금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성평등 교섭이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고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수 있다.

3장에서는 포용적 노동시장 및 성평등 촉진 방안을 위한 이중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여기서 제시된 주요 

주장은 성별 임금평등은 포용적이고 평등한 노동시장 내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여성집중 직종(Female-Dominated Occupation)이나 업종의 임금인상 정책,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직무등급 설정 정책, 기업 차원의 성별 임금감사(Gender Pay Audits)에서 드러난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한 

액션플랜 이행 정책 등을 통해 포용적 시장을 발전시키고 성별 임금평등을 추구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과 집단적 

규제(Collective Regulation)가 핵심적이다.

이 프레임워크에 추가되는 요소는 국제, 국가, 업종, 기업 차원의 액션이 어떻게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또한 각 차원의 액션을 이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노조 구조 및 정책 내 성평등 

촉진을 위한 내부적 액션을 취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 국제기구, 노동조합, 사용자는 그 어느 때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 목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 헌장 

및 ILO 협약 제100호(동등 보수 협약 -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와 제111호(차별에 관한 협약 - 

Discrimination Convention)에 명시되어 있으며, 1998년 작업장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ILO 선언(1998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서 재확인되었고 여기에는 작업장에서의 

전반적 차별 및 임금 차별 모두를 철폐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2030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LO 100주년 기념 일하는 여성 이니셔티브(ILO Women at Work Centenary Initiative), 

유엔여성기구(UN Wome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국제통화기금(IMF), 최근에 설립된 동등보수 국제연대(Equal Pay International Coalition) 등 동일임금을 목표 

중 하나로 채택하는 국제기구 및 이니셔티브가 늘어나고 있다. 성별 임금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진전은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성평등 정책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정책은 평등한 대우와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촉진하는 

일반적인 정책환경 내에서만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전략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전체 노동시장 및 사회에서의 성 불평등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다뤄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유급고용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제한, 여성 숙련 활용 부족, 불평등한 

가사 분담, 저임금 및 취약한 고용(Vulnerable Employment)에 여성의 과잉 대표성 등이 포함된다.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별에 기반한 광범위한 차별적 요소 중 성별 임금격차는 전반적인 임금결정 시스템과 

그에 따른 전체 임금 불평등과 임금구조 내 여성의 지위에 의해 확정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전체적인 성차별을 목표로 삼는 것에서부터 포용적 임금결정제도 강화, 특정한 

성별 임금평등 조치 추진,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본 조사보고서는 성평등을 위한 임금결정에 있어 노동조합의 역할에 관한 글로벌 서베이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의 정책브리프 “성별 임금격차 해소: 노동조합의 역할(Closing the Gender Pay 

Gap: What Role for Trade Unions? (2019a))”에 인풋을 제공하였으며, 이 정책브리프의 보완자료로 개발되었다. 

여기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초해 노동자조직이 효과적인 임금교섭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어려움과 기회를 다루고 있다.

본 조사보고서의 저자인 Jill Rubery 교수와 Mathew Johnson 교수는 전체 임금 불평등과 성별 임금 불평등 

두 가지 모두와 관련해 노동조합이 다양한 정책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본 

보고서는 주로 임금결정과 동일임금을 담당하는 노조조합원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나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연구자, 정책 입안자, 기타 이해당사자에게도 적극 권장된다. 본 보고서는 동일임금 문제에 대한 ILO의 포괄적 

접근법의 일환이며, “글로벌임금보고서 2018/19: 성별 임금격차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Global Wage Report 

2018/19: What lies behind gender pay gaps)” 또는 국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캠페인(Equal Pay International 

Campaign)과 같은 다른 조직 또는 부서의 작업을 보완한다.

본 조사보고서를 통해 통찰력을 얻고 노동조합 업무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한다.

ACTRAV 국장 Maria Helena André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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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본 연구는 Jill Rubery 교수와 Mathew Johnson 교수에 의해 수행되었다. Rubery 교수는 일과 평등 

연구소(Work and Equalities Institute)의 소장이고, Mathew 교수는 맨체스터 대학(University of Manchester)의 

경영대학(Alliance Manchester Business School)에서 고용학(Employment Studies)을 강의한다. 

이 연구를 의뢰한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은 본 조사보고서 저자들의 훌륭한 작업과 연구에 감사를 

표한다. 또한 ILO ACTRAV는 다양한 연구단계에서 좋은 제안을 해 준 여러 동료 - Evelyn Astor, Patrick Belser, 

Chidi King, Claire La Hovary, Shauna Olney, Jane Pillinger, Emanuela Pozzan, Verena Schmidt, Rosalia 

Vasquez-Alvarez – 에게 감사드린다. 

본 조사보고서는 2019년 4월 9일 제네바의 ILO 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에서 착수되었다. 특히 이 

연구를 가능하게 해 준 ILO ACTRAV의 Maria Helena André 국장, 출판과정을 준비해 준 Mamadou Souare와 

Anita Hertereau, 전체 코디네이션을 맡아 준 Rafael Peels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4장에서는 여성의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이 접근법의 잠재력을 

세 가지 맥락에서 고찰한다. 첫 번째 사례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 여성의 지위향상 방안을 살펴본다. 

국제기본협약(Global Framework Agreements)이 증가하고 여성집중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여성집중 업종의 임금기준을 업종 및 국가 차원에서 개선하고 이렇게 

개선된 기준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업종과 지역 차원의 노동조합 액션이 글로벌 차원의 액션을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 사례는 남성보다 여성의 대표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는 공공부문의 액션을 살펴본다. 공공부문에서 

취해지는 조치는 최근의 긴축정책으로 더욱 악화된 일부 국가에서 공공서비스 업무에 대한 장기간의 

과소평가를 시정하기 위한 액션, 업종 전체에 걸쳐 성 인지적 직무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성평등 감사의 

후속조치를 통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액션, 여성 집중 일자리의 아웃소싱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부문 

아웃소싱에 사회적 조항을 삽입하기 위한 액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세 번째로 가사노동자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여성노동자의 임금향상 전략으로 최저임금의 확대 및 인상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이전에는 제외되었던 계층에까지 임금보호를 확대하고 향상시킴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제적으로는 가사 노동자에 관한 ILO 기준과 협약에 대한 캠페인에서, 

국내적으로는 법적 보호의 정당성 촉진과 실제적 법준수 보장에서 모든 차원에 걸친 노동조합 액션이 중요하다. 

가사노동자 조직화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지만 가사노동의 공식화 확대를 통해 노동조합이 업종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이러한 유형의 액션은 노조쇄신과 발전을 위한 의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게 되면 가사노동자의 사례와 같이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국제공급망 내 불평등한 가치의 분배 사례에서 밝혀진 것처럼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겨나며, 공공서비스 사례의 경우 여성 집중 직종에 대한 오랜 과소평가 관행이 문제시된다. 더욱이 노동조합 내 

여성대표성을 더욱 강조하면 노동조합 운동에 새로운 역량과 에너지가 유입될 것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다차원적인 집중적 액션은 변화하는 고용환경에서 노조쇄신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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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보고서는 성평등을 향한 진보의 상징 중 하나가 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현재의 역할과 잠재적 역할을 고찰한다.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가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로 공개적으로 결의했을 뿐 아니라, ILO1, UN2, OECD, EU3, IMF 역시 

국제적으로 이 약속을 지지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목표 8.5))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대한 약속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ILO, 유엔여성기구(UN Women), OECD의 주도로 동등보수 

국제연대(Equal Pay International Coalition, 이하 EPIC)4가 설립되었다. EPIC의 틀 안에서 

정부, 사용자, 노동조합, 시민사회는 모두 2030년까지 성별 임금격차 해소의 진전에 박차를 

가하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은 ILO의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이하 ILS)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ILO 협약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은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노동의 세계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1998년 

작업장에서의 권리와 기본원칙에 관한 ILO 선언(ILO 1998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역시 이를 지지한다.

이러한 국제적〮국가적 약속 이면의 동기는 여성의 권리를 위한 사회정의에 근거한 것만은 

아니다. 여성의 고용은 불평등을 감소시키며(IMF, 2015), 가족을 지원하고 아동빈곤을 

감소시키며(EU, 2013), 고령사회문제를 완화하고(EU, 2013), 시민의 역량 및 재능 활용을 

보장하는 형태로 더 큰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인식도 있다. 남성임금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이러한 대부분의 혜택에 기여할 것이다. 여성임금 상승은 더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분업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한다. 임금 

인상으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이 더욱 확대되고 아동복지에 더 많은 가계수입을 사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임금인상은 여성이 보다 많은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노령화 문제에 도움이 되며 재능과 숙련의 활용 부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정의에 관련된 사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사회경제적 논쟁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선진국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전통적인 교육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되는 상황이므로 성별 임금격차가 성별에 따른 재능 

발달의 차이로 발생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Rubery and Grimshaw, 2015 참조).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교육이 진전되어야 하지만 선진국의 경험은 

이것이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임금결정 과정에 관심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별 임금격차는 종종 성별에 따른 편견과 노골적인 차별에 

기인하는 특정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취급되며, 전체 임금시스템의 예측가능한 산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에서는 성별 임금격차가 전체 임금결정시스템과 특정한 성별 

임금결정 관행 모두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성별 임금격차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지만 

이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규모는 전반적인 임금불평등 수준과 임금구조 내 여성의 

지위에 따라 다양하다(Blau and Kahn, 1992; Rubery and Grimshaw, 2015).

EPIC의 설립으로 명확해진 것처럼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정부, 

사용자, 노동조합, 시민사회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액션이 필요하다. 이러한 액션은 전체 

임금결정시스템과 구체적인 성평등 대책 모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1.  http://www.ilo.org/global/topics/
equality-and-discrimination/epic/
lang--en/index.htm

2.  https://www.un.org/sustain-
abledevelopment/blog/2017/03/
un-launches-platform-of-champi-
ons-calling-to-end-global-gender-
pay-gap/ 및 UN 여성(2015)

3.  http://europa.eu/rapid/press-re-
lease_IP-17-4711_en.htm

4.  www.equalpayinternationalcoali-
tion.org

본 조사보고서의 목적은 이 두가지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현재 

맡고 있는 특정한 역할을 노동조합 단독으로, 그리고 기타 행위자들과 연계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는 임금결정과 관련된 조치에만 초점을 맞춘다. 노동조합은 예를 들어 일-가족 

정책이나 성적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 또는 성별 직무분리(Gender Segregation) 변화 촉발 

조치와 같은 성평등 촉진 보완 정책 및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장인 2장에서는 첫째, 전체 임금평등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둘째, 특정 성평등 방안 측면에서 노동조합이 성평등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현재의 논쟁과 

실증적 증거를 검토한다. 검토 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외부인을 희생시켜 내부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주장과는 달리 노동조합과 집단적 임금결정이 사실상 전체 임금불평등 감소에 

기여한다. 특정 성평등 방안에 대한 증거는 더욱 엇갈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캠페인과 액션이 없었다면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진전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전체적으로 임금 불평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성평등 교섭이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으며,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포용적 노동시장 및 성평등 촉진 방안을 위한 이중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포용적 노동시장이 성평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하고, 성별에 따른 조치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 프레임워크의 세 

번째 요소는 국제, 국가, 부문, 및 기업 차원의 액션이 어떻게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다. 각 차원의 액션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노조의 구조 및 

정책 내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내부적 액션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이 프레임워크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잠재적 역할에 대해 더욱 전체론적인 접근법을 

제공한다. 실제로 임금 불평등 감소 및 모든 집단에 대한 보호 확대에서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역할은 특정한 성평등 방안과 교섭 목표의 발전을 보완한다. 이 이중적인 관점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더욱 포괄적인 임금구조를 촉진하고, 집단적으로 규제되는 임금 내에서 모든 

성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4장에서는 여성임금 불평등 감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세 가지 맥락에서 더 전체론적인 접근법의 잠재력을 

고찰한다. 4.1에서는 세계 공급망 내 여성의 지위향상 방안을 살펴보고, 4.2에서는 여성이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현저히 낮은 임금 수준을 가진 공공부문의 

여성 임금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 왔는지를 알아보고, 

4.3에서는 가사 노동자 등의 여성노동자를 임금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 때로는 시민사회, 정부, 사용자와 

협력하여 – 어떻게 이러한 취약노동자 집단의 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고찰한다.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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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도적 
임금결정과 
불평등

핵심 쟁점은 제도적 임금결정이 임금 및/또는 소득 불평등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Hayter와 

Weinberg(2011)가 왜곡주의자로 분류한 학자들의 사상인데, 이들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없었더라면 공정했을 노동시장이 이로 인해 왜곡되었고 그 결과 노동시장 내부자가 

창출(Lindbeck and Snower, 2002)되었다고 믿는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노동조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된 임금보다 높은 임금에 대해 교섭하는 것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될 뿐이며 

이로 인해 더 많은 노동자 – 주로 여성 노동자 - 가 외부인 지위를 가진 이들로 대체되고, 

그 결과 외부인의 조건은 악화되고 내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게 된다. 이 견해는 

국제정책 및 국가정책 입안기구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두 번째 견해는 Hayter와 Weinberg(2011)가 

제도주의자로 분류한 학자들의 사상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제도적 규제 – 법적 규제 및 

집단적 규제 모두 - 가 없는 노동시장은 평등주의와는 거리가 멀며,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주목적은 공정성의 증가 및 잠재적 불평등 감소이다.

Hayter와 Weinberg(2011)는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단체교섭의 영향을 측정하는 시도에 

대한 증거를 광범위하게 검토했고, 선진국의 경우 “단체교섭의 처리방식(단체교섭 범위, 

노조 조직률, 중앙집권화 및/또는 조정을 지표로 사용)은 전체적 수준의 임금 불평등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전게서 p.150). 주로 이 결론은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부문 

간 불평등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부문 내 불평등은 줄어든다는 점을 통해 도출된 결론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관련 연구가 더 제한적이고 포괄적인 집단적 규제는 드물지만 이로 

인해 부문 간 불평등은 확대되는 반면 부문 내 불평등은 축소되면서 여전히 임금불평등이 

감소하거나 제한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Hayter와 Weinberg의 검토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업 또는 비공식 고용의 비중을 

증가시켜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내부자/외부자 이론의 기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제한적임을 발견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2006년 OECD 역시 

조정교섭을 하는 국가는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만큼 또는 보다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인정했는데 이 결론은 2018년 집단적 규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재확인되었다(OECD, 

2018). 이러한 결과는 내부자/외부자 담론의 소멸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2006년 검토에서 

주요 문제는 여성을 포함한 “취약 계층”에 대해 규제의 영향력이 불균형적으로 미치는 

것이라고 알려졌다(검토는 Rubery, 2011 참조).

집단적 및 법적 규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규제가 없는 

경우에 경제 전반에 걸쳐 비슷한 자질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면서 교과서처럼 

완벽한 경쟁에 따라 노동시장이 작동할 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충분하지 않다. 노동자를 

이 장에서는 다음 두 가지 이슈와 논쟁에 관련된 지식과 증거의 현 상태를 검토한다: i) 광

범위하게 정의된 제도적인 임금결정(최저임금과 단체협약 연장과 같은 단체교섭 및 법적 

조치)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ii) 제도적 임금결정이 성별 임금 평등에 미치는 영향

노동조합과 
성별 임금격차
:  최근의 논쟁에 
대한 검토

2
사용자와 작업장의 특성에 매칭시키는 새로운 데이터세트에 따르면 최근 고용기관은 사실상 

노동자에게 무엇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성보다 기업의 특징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s)를 

받고 있음을 시사했다. 더욱이 집단적 임금결정 시스템의 차이가 반영되면서 이러한 보상의 

규모와 분배가 유럽국가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Rycx and Tojerow, 2004; Gannon et 

al., 2007; ILO, 2017). 임금결정에 노조의 참여가 제한적인 미국에서 최근 매칭된 기업-노동자 

서베이를 활용하여 임금 불평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개인 간 소득 

변동의 증가는 대부분 이들이 일하는 기업 간 평균소득의 변동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연구 결과, 불평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작업장별 임금결정 및 노동시장 조정에 대한 기업과 

회사의 역할을 주목하게 된다(Barth et al., 2014).”

이는 규제가 적은 경제에서 소득이 인적 자본의 재능을 반영하는 것과는 달리 임금 불평등의 

주된 이유는 바로 기업의 임금결정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장을 가장한 경영진의 

재량에 임금결정을 맡기는 대신 Webb과 Webb(1987)이 제안한 공통규칙인 노동범주에 대한 

“현행 가격(Going Rates)”을 설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임금결정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해 여전히 단체교섭이 필요하다.

제도적 개입에는 법정 최저임금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의 법적 확장도 

포함된다. 집단적 규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협약을 협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기업에까지 확장할 필요도 있다(Schulten et al., 2015; Hayter and Visser, 

2018). 역설적으로 동일한 정책입안자들이 노동조합과 집단적 규제는 임금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특히 금융위기 이후 유럽국가에서 시행되는 

긴축정책 하에서 단체협약의 법적 확장을 축소시키려고 노력했다. 집단적 규제의 영역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은 사용자단체가 많지 않은 부문의 소규모 기업에 비노조 노동자로 고용되고 

더 불리한 집단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Visser, 2013; Schulten et al., 2015; Hayter and 

Visser, 2018). 단체협약이 “산업별 및 직능별 노동력에 적용되는 준 포괄적 규제를 가진 

공공재에서 여전히 노조는 인정되지만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배타적인 민간재로” 전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Marginson, 2015). 다시 말해 공공정책이 집단적 규제의 내부자/외부자 

효과를 창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법정 최저임금을 임금 최저선으로 설정할 경우, 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이로 인해 총 실업률이나 비공식 고용이 증가하거나 청년, 

장년, 여성, 장애인, 저학력자가 가장 큰 위협을 받으며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의 취업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 양쪽 모두에 대한 엄청난 양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지 않는 한 법정 최저임금이 총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데는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경제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이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s)를 갖는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다(See 

Rubery, 2011). 게다가 연구에 따르면 소위 “등대 효과(Lighthouse Effect)”, 즉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부문 노동자에게도 법정 최저임금이 효과를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s)가 나타났다(Khamis, 2013; Kristensen and Cunningham, 

2006; Sage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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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증거는 단체교섭과 법정 최저임금이 모두 임금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이들이 성별 임금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는가? 전반적인 임금 불평등과 마찬가지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여성을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로 간주하게 하고 돌봄 노동이 임금노동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조직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을 표준고용에서 제외시키는 

남성 가장(Breadwinner) 고용모델을 노동조합이 역사적으로 지지하고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Barrett and McIntosh, 1980; Cockburn, 1991; Wajcman, 2000; Fraser, 2009). 

그러나 페미니스트 비평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은 성별 중립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조합 및 기타 조직단체가 여성의 이익을 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주장함에 있어 

노동조합은 집단적으로 결정된 임금구조를 검토해 성 편견을 강화하지 않도록 하고, 

가사노동자 등 역사적으로 조직화와 단체협약에서 배제되어 온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3장 참조).

성별 임금격차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임금구조의 중요성과 임금 불평등의 전체 수준을 확립한 

Blau와 Kahn(1992)의 중요한 연구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긍정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모든 국가의 임금구조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아래에 배치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불이익의 규모는 전체 임금 불평등에 달려있다. 임금 불평등이 큰 국가보다 임금 

불평등이 적은 국가에서 이러한 불이익은 더 적게 나타난다(임금구조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대해서는 Juhn et. al.(1993), OECD(2002), Kahn(2015) 참조). 또한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성별 임금불평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Dex et al., 

2000; Rubery, 2003; Rubery and Grimshaw, 2011; Van Klaveren and Tijdens, 2012; 

Grimshaw and Rubery, 2013; NWLC, 2013; Li and Ma, 2015; Kahn, 2015; Bargain et al., 

2016; Majchrowska and Strawinski, 2018). 노동조합은 종종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저생활임금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데 국제노동조합총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ITUC))과 지역 노동조합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단체교섭 및 법정 최저임금 모두 전반적인 임금 불평등 수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지만 이들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특정 제도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남성은 종종 

집단적으로 교섭된 임금에서 여성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Hayter 

and Weinberg, 2011), 규제가 완전히 철폐되고 시장이나 경영진이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

이 증거는 성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집단적 규제의 역할에 대한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Peetz와 Murray(2017)는 성별 불평등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더라도 

직종 또는 작업장에 대한 집단적 규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른 형태를 취한다는 것을 

노동조합은 특히 법적 권리가 노조가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수 있거나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결정한 법정 최저임금이 최저가 아닌 현행임금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경우 

법정 최저임금의 역할에 대해 때때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캠페인에 

의해 법정 최저임금이 도입된 경우도 있다. 남아프리카 사례에서 견해의 차이가 잘 나타난다. 

인종차별정책(Apartheid) 기간 직후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조합(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이하 COSATU)은 국가로부터 단체교섭의 완전한 독립 보장을 원하였고 

최저임금은 추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섬유 및 의류 등 취약한 부문의 부문별 교섭이 더욱 

어려워지자, COSATU는 집단적 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최저임금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마침내 2019년 1월 국가최저임금이 도입되었다.

독일에서도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조합의 입장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국가 최저임금의 

길이 열렸다: “전통적인 단체교섭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산업에서 사용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이었다” (Bosch, 2018:19).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이 현행임금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사회적 파트너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깊이 관여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 역시 공공의 이익으로 간주될 경우 단체협약의 법적 확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협상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Grimshaw와 동료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임금분포 하단의 임금압박을 막기 위해 단체교섭과 결합될 

경우 최저임금은 더 큰 임금평등 효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Grimshaw, 2013). 표 1은 

Grimshaw(2011)의 연구를 이용하여 법정 최저임금과 단체교섭이 잠재적으로 저임금 노동 

감소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금제도 관련 특징 저임금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최저임금법

• 인상방법
• �평균소득에 �
비례하는 수준

• 적용범위와 엄격성
• 복수(또는 단일) 
• 최저임금률 사용

• 기본 시급의 직접적 증가
• �주당 수입 증가 예: 근무시간 감축 없을 경우
• �“파급(Ripple)” 효과를 통해 임금분배를 더욱 강화하여 숙련, 
연공서열, 자격 등의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 회복

• �임금인상의 선순환: 숙련 개발, 생산성 향상, 임금인상
• �인건비 상승으로 사용자가 노동시간, 훈련 예산, �
기타 비급여 비용을 하향 조정

단체교섭

• 적용범위의 영향력
• �공식 또는 �
비공식 공조의 정도

• �교섭 수준의 �
중앙화 정도

• 노동조합의 영향력
• �임금평등 원칙�
(성평등 포함)

• �복수 사용자 교섭을 통해 “임금을 경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포괄적 노사관계 제도는 기업과 노동자단체를 통합하고 �
분절화로부터 보호함

• �강력한 노동조합과 연대주의적 임금정책은 생산성이 �
높은 부문의 이익을 확산시킴

• �외국인 소유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인해 국가 차원의 부문별 교섭 
참여가 축소되는 경우, 다수 사용자와의 교섭을 지속하거나 �
계속적으로 갱신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임금결정제도의 젠더 편견은 여성의 임금 인상을 저해할 수 있음

표�1�

법정	최저임금	및	단체교섭이	
저임금	노동에	미치는	영향
출처:	Grimshaw,	2011:	표	6	각색

집단적 개입과 법적 개입 사이의 상호보완성이 시사하는 바는 최저임금과 단체협약의 연장 

같은 법적 조치를 위한 캠페인과 단체교섭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임금평등 

전략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공동결정 시스템 같이 

보호권뿐만 아니라 참여권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케하는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2.2. 
제도적 임금결정과 
성별 임금평등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Bosch, 2015; Bosch and Lehndorff, 2017). 이 접근법은 단체교섭과 

법정 최저임금 간의 잠재적 보완성을 더욱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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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특정 직종에 대한 사례연구를 이용하였다. 집단적으로 규제되는 임금구조는 경영 

전권(Managerial Prerogative)이 우세한 개별화된 임금제도에 비해 직접적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경향이 있지만 집단적으로 규제된 임금구조에서조차 예를 들어 승진 차단이나 

여성집중 직종에 대한 과소평가 등을 통한 간접 차별이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Grimshaw 

and Rubery, 2007). 따라서 규제가 있거나 적은 경우 모두 성 불평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된 제도에서 과소평가를 개선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이러한 

제도가 더 투명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을 위한 액션을 수반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임금구조 변경 협상에 동원될 수 있는 노동조합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요청이나 법적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사용자가 과소평가 개선 행동을 취한다는 증거는 많지 

않다.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은 단체교섭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단체교섭제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명제를 뒷받침한다. 특히 여성이 집단적 규제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더 배타적이고 분권적인 제도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적다(영국, 미국, 캐나다에 관한 경우 Card et al., 2004 참조). 더욱이 각각의 

고용관계시스템은 각기 다른 전통을 가진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집단적으로 규제되는 

독일의 임금구조에는 남성 가장모델이라는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반면(Schäfer 

and Gottschall, 2015), 스웨덴에서는 평등에 대한 강한 우려라는 전통으로부터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혜택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에서 

잘 드러난다(Mandel and Shalev, 2006; Mandel and Semyonov, 2009; Mandel, 2012). 

그러나 많은 동유럽 국가(4.2장 참조)와 같이 스웨덴은 공공부문 고숙련 일자리 종사자에게 

비교적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진국의 공공부문에는 고학력 여성이 집중되어 

있다(Rubery, 2013; Burchell et al., 2014). 이러한 예시들은 모두 각 국가에서 긴급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가 상당히 다를 수 있으며, 각기 다른 노동시장의 특성을 지닌 여성들을 위해 

각각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불 원칙의 이행은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조직에 달려있다. 남성 

및 여성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교섭단체가 하나일 경우 교섭단체가 복수일 

때보다 이 원칙은 더 쉽게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교섭단체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노동조합의 힘을 누려왔고 남성 또는 여성 중 한쪽이 중심이 되는 노동자를 대표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동일임금에 관련된 임금 구조 개편을 포함한 임금구조의 주요한 변화를 

수용하는 것 역시 어렵고 위험할 수 있다. 미국 오리건 주에서 Joan Acker(1989)가 시행한 

비교가치(Comparable Worth) 연구에 따르면 성 중립적인 새로운 임금 및 등급 체계가 

집단적인 개입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미래 임금정책 수립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 예를 들어 비교가치 직무평가 

계획을 통해 - 다루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사용할 계획이었다. 마찬가지로, 핀란드의 최근 

사례에서는 노동조합이 미래의 교섭 가능성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하여 개별 교섭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방정부 성별 임금격차 비교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모든 

직무범주에 걸쳐 통합된 등급 및 임금구조가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Koskinen-

Sandberg, 2016, 2017 참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이행하는 데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유형이 다른 일에 대한 과소평가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원의 재분배가 필요할 수도 있다. 

미국의 “청소 노동자에게 정의를(Justice for Janitors)” 캠페인(Erickson et al., 2002)에 

참여한 노동조합들은 저가의 계약을 체결한 청소서비스 공급업체들은 이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청소 회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도급업체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여 노동자에게도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득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또는 공공부문과 계약을 맺은 민간기업이 돌봄 노동과 같은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해 세금을 통해 더욱 공정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회이다. 

노동조합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평등자금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 경영진은 교섭단체의 다른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비슷한 문제로 인해 영국은 전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당국 노동자들에게 단일한 공통의 협약(Single Status Agreement)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Deakin et al., 2015; Fredman, 2013).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나 특히 

여성에게 재분배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크지 않은 경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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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레임워크는 포용성과 성평등 간 상호작용을 두 단계로 구분한다. 첫째, 표 2에서 

포용적 임금결정 시스템과 배제적 임금결정 시스템의 특징을 규명하고 어떻게 배제적 

임금결정 시스템이 성평등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제시한다. 배제적 임금결정 

시스템에는 i) 임금결정이 주로 경영 전권(Managerial Prerogative)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과 ii)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영향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계층 및 남성에게 국한되는 

시스템이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노동시장이 포용적이 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을 

광범위한 계층과 부문에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문 간 및 기업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ILO의 2016/17 글로벌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에 따르면 기업별 임금 

불평등이 중요한 이슈이지만 단체교섭을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노르웨이와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기업 간 임금 불평등이 줄어드는 등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유럽 EU 회원국, 개발도상국, 신흥경제, 미국의 경우 기업 간 임금 

불평등이 높게 나타났는데, 아웃소싱 증가가 하나의 요인으로 보인다(Barth et al., 2014). 기업 

간 임금 불평등은 특히 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청소, 케이터링, 인적자원 서비스 같은 

전형적인 아웃소싱 업무를 주로 여성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포용적 시스템의 일반적 특징이 

존재하긴 하지만 국가마다 다른 측면을 우선 순위에 둘 수 있기 때문에 포용성을 강화하는 

경로가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스 1 참조).

여기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는 노동조합이 포용적 노동시장 촉진과 특정한 성평등 정책 추

구라는 이중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시

장을 기반으로 한 고용관계는 포용적 노동시장이나 성평등한 노동시장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는 노동조합을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액션의 중심에 놓는다. 이 

이중 프레임워크는 노동조합이 정책과 액션을 통해 포용성과 평등성 모두를 주류화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는 단지 현재의 관행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이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한 진술이다.

3.1. 
포용적 
노동시장과 
성평등
: 이중 전략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액션 
프레임워크

3

임금결정제도의
특징 포용적 임금결정 배제적 임금결정 배제적 시스템과 관련된

성평등 위험

노조 조직화
적용범위

• �높은 조직률 및 여성을 
포함한 비전통적 집단 조직화

• �전체적으로 낮은 조직률 및/ 
또는 전통적 집단/남성중심

• �여성 중심 소외 집단 성별 �
및 계층 불평등 강화

단체교섭 적용
범위

• �자발적 또는 법적 확장을 
통한 적용범위 확대

• �자발적 적용범위 낮음
• �법적 확장이 �
제한되거나 불가

• �단체교섭이 적용되지 않는 
부문 또는 기업에서 여성의 
고용 리스크 상승

단체교섭 
조정

• �높은 수준의 복수 사용자 
교섭 및 조정

• �높지만 비교적 단일한 �
업종별 최저임금

• �복수 사용자 교섭 제한
• �단체협약의 협상 또는 �
이행의 분권화

• �단체협약 확대 불가
• �부문 별 임금 불평등 심화

• �업종과 기업 간 큰 격차는 
여성집중 부문의 �
조직률이 높지 않을 경우 
특히 여성에게 불리

법정 
최저임금

• �종속적 자영업자 �
(Dependent Self-Employed), 
가사 노동자 등 적용 범위확대

• �인플레이션 또는 평균 수입에 
따라 인상이 보장되는 높은 
최저임금/최저생활임금

• ��비표준 계약을 통해 단체협약 
적용 제외 및/또는 회피

• �낮은 최저임금/생활임금, 
인상 보장 불가

• �최저임금률이 없거나 �
낮으며, 적용제외 집단의 
여성에게 불이익 가능성

포괄적이며 비교적 평등한 임금구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완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아마도 임금 투명성은 임금결정에서 용이하고 공정한 임금 비교와 경영전권의 

제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완정책일 것이다. 또한 생활임금과 양립할 수 있는 최저임금 

달성을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친화적 성향(Pro Low-wage Work Orientation)5을 바탕으로 

임금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심지어 이 전략의 시행 가능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Rani 

et al., 2013) 일자리 손실 없는 원활한 조정을 위해 지나치게 빠르거나 큰 변화를 피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보다 싼 공급업체로의 아웃소싱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아웃소싱 촉진 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ILO, 2008). 이러한 일은 

미국의 “청소 노동자에게 정의를(Justice for Janitors)”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계약된 청소서비스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고객을 설득6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다(Erickson et al., 2002). 

여성노동자가 많은 공공부문을 일반적인 임금결정 관행으로 통합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사실 이는 공공부문 임금이 거시경제적 불균형 조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집단적 

규제를 통해 또는 평균소득증가와의 연계를 제도화함으로써 공공부문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아래 사례연구 4.2 참조).

표�2�

포용적 노동시장과 
배제적 노동시장의 특징

그러나 포괄적 임금결정제도를 추진하는 것 자체만으로 내재된 차별을 없애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더욱 성평등한 보상체계 개발을 위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 표 3은 

성별 임금격차를 식별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 - 즉 여성이 고용된 

많은 부분의 재평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성 인지적 직무등급 시스템에 대한 협상 및 이행, 

성별 임금감사 실시, 성별 임금감사 결과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 시행 – 를 개괄 

설명함으로써 두 번째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조치의 영향이 더 포괄적인 임금 

시스템에 의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그리고 배제적 임금 시스템에 의해 어떻게 약화되었는지 

규명한다. 첫번째 전략은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 확대나 급여인상 기회 창출 등을 통해 

여성집중 직종 및 부문을 재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배제적인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저임금 노동자와 고임금 노동자 간의 격차를 줄이는 파급효과로 인해 약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임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이 잠재적으로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성별에 편향되지 않는 직무평가제도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두 번째 

박스 1. 포괄적 노동시장으로 가는 다양한 경로
각각의 국가와 노사관계제도는 보다 포괄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택한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에서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고 단체교섭 범위 확대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 대한 의존성이 덜한 경향이 있다. 포르투갈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법적 조치에 더 의존하는데 특히 포르투갈은 확대 메커니즘에, 프랑스는 높은 
최저임금에 의지한다. 이와 유사하게 민주주의 중남미 국가들은(Filgueira and Martínez 
Franzoni, 2017) 최저임금 인상과 법정 최저임금 및 단체교섭의 적용범위, 두 가지 모두를 
확대하여 불평등을 감소시켰다. 이런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해 포괄성의 정도와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포괄성 확대를 위해 이러한 경로에 의지하여 전환을 이루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5.		이를 위해 다른 유형의 단체협약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

6.	 http://justiceforjanitor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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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등급 간 격차가 너무 크지 않은 경우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성평등법은 종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권리를 제한하여 노동가치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7, 

노동의 가치가 미미하게 차이나는 경우에도 여성집중 직무의 등급과 남성집중 직무의 

등급 간의 큰 임금 격차가 합법적일 수 있다. 이는 Fredman(2013)의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 문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치가 낮다고 인정되는 일을 하지만 여성의 임금이 

노동가치의 차이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낮을 경우이다. 평등임금법은 “동일한 것(Likes)”을 

“똑같이(Alike)” 취급할 것만 요구한다. 남성과 여성을 차이에 따라 적절하게 대우하는 것에 

대한 요구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임금법은 여성이 남성보다 가치가 적다고 인정되는 

일을 하지만 임금의 격차는 노동의 가치 차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큰 이런 일반적인 상황을 

해결할 힘이 없다. 여성이 가치가 더 큰 일을 하지만 임금은 적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주장이 가능해진다(전게서 43).

배제적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내부 임금 등급을 올리면 여성의 일자리가 더 싼 값의 

공급업자에게 아웃소싱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별화된 임금결정이 보다 일반화되고 

직무를 평가하는 유행이 사라지면서(Veldman(2017)에 따르면 유럽 6개 국가의 

민간부문에서만 자주 시행됨), 성별 임금 이니셔티브는 제3의 전략과 성별 임금감사로 

전환되었고(유럽 임금보고와 감사 요건 검토는 Veldman(2017) 참조) 임금보고가 더욱 널리 

보급되었다. 이러한 임금보고 또는 감사는 노동조합이 모니터링과 조사에 참여할 때 더 

효과적임이 입증되어왔다(Chicha, 2006). 임금이 개별화되고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 

비해 임금시스템이 투명한 경우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은 더 쉽게 식별될 수 있다.

사실 포용적 노동시장은 저숙련 및 고숙련 여성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저숙련 노동자에게 포용적 노동시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공통 최저임금을 통해 평등을 

제공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배제적 임금시스템의 경우, 조직률이 높은 남성집중 부문의 최저 

임금과 조직률이 낮은 여성집중 부문의 최저임금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반대로 저숙련 

일자리의 남성과 여성이 모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데 이 경우 성별 임금격차는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지만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저임금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고숙련 노동자의 경우, 개별화된 임금보다는 직무 등급에 기반한 임금이 노동시장 최상층에서 

나타나는 임금 불평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들 노동자의 성별 임금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유럽노총(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ETUC))이 2014년에 실시한 서베이는 

포괄적 노동시장과 특정 성평등 조치라는 이중 의제를 다루기 위해 노동조합이 사용한 

전략들을 보여준다(성평등을 위한 임금결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글로벌 서베이 

결과는 표 4. 및 ILO(2019) 참조). 임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액션 - 특히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임금인상 요구(유럽의 노총 및 연맹의 30%가 성평등 교섭에 참여) - 는 포용적 

노동시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특정 성평등 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21%만이 

여성노동의 가치나 직무평가를 다루는 협약을 체결해 두드러진 활동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2). Briskin(2014) 역시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노동조합이 저임금 문제를 더 시급하게 여기기 

때문에 특정 성별 임금 활동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노총 및 연맹

일/가정 생활 양립 49%

훈련 및 경력 개발 38%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 30%

여성집중 부문의 여성 저임금 20%

임금제도/직무 분류의 투명성 26%

임금 서베이/임금 감사(Pay Audit) 23%

직무평가/낮은 여성 노동 가치 21%

성과급에서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4%

기타 11%

8.		여성 집중 부문의 저임금  

여성노동자 비율은 기존 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26%에서 20%

로 하향 조정되었다.

대부분의 성별 특화 교섭은 일-생활 균형 문제와 훈련 및 경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유형의 교섭은 명백한 성평등 급여 대책에 대한 중요한 보완적 활동이다. 따라서 

노동시간, 일-생활 균형, 육아에 대한 공동책임, 보육서비스에의 접근, 출산〮육아로 인한 

모성임금격차(Motherhood Pay Gap) 등을 다루면서 고용에 대한 성평등적 접근 보장과 

맞벌이 부모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교섭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의 액션은 본 보고서의 

주안점은 아니지만 포용적 임금시스템은 이러한 상호보완 정책을 촉진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다 가정친화적인 노동시간을 위해 직무를 변경할 경우 임금 

불평등이 줄어들면 여성이 직면하는 임금 패널티가 줄어든다. 또한 배제적 임금시스템에서 

대부분의 유급 육아휴직은 종종 남성의 평균소득에 훨씬 못 미치는 소득상한선(Earnings 

Cap)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육아휴직 선택권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표�3�

남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
출처: Pillinger(2014)8의 표 4에 근거함.

표�4�

포괄적 vs 배제적 노동시장 내 
성평등 정책의 잠재적 효과

성별 임금 정책 포용적 노동시장 배제적 노동시장

여성 집중 직종/
업종의 재평가

• �모든 업종에 걸쳐 높은 최저임금 
기준을 통해 상향 재평가

• �더 강한 집단의 급여 격차가 해소되는 
강력한 파급 효과로 재평가 제한

성 인지적 직무 평가

• �외부 임금격차가 배제적 시스템 만큼 
크지 않아 직급에 따른 급여제도 
사용에 대한 시장 압력 감소

• �직급/숙련 수준 간 격차가 줄어들어 
남성집중 직무 이하 등급의 비용 감소

• �외부 격차가 큰 경우 내부 급여 �
체계에 대한 시장 압력 강화

• �등급 간 내부 격차가 커져 낮은 등급의 
비용 증가

성별 임금감사

•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은 �
직급 차이 내의 격차가 아니라 �
직급 간 격차여야 함

• �외부 모바일/비 모바일 노동자 간의 
급여 격차 축소

• �투명성을 높이면 더 효과적인 
모니터링 가능

• �다른 성 간의, 그리고 같은 성 내의 
격차가 큰데 이는 직급뿐 아니라 �
“시장” 가치에 연동

• �투명성이 제한되면(예: 평균적인 �
성별 임금격차에만 중점) 모니터링 
효율 감소

7.		온타리오 주는 때때로 완전하게  

동일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닌  

노동에 대하여 남성 소득비례  

원칙을 사용하여 과소평가된  

여성노동의 조정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접근방식이 적용되는 경우는 매

우 드물다(RuberyandKoukiada-
ki,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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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레임워크의 세번째 측면은 포용성과 성별임금 평등을 목표로 노동조합이 다양한 차원 

– 국제, 국가, 부문, 기업 -에서 취하는 액션의 범위이다(표 5).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액션은 

종종 보완적 성격을 띠며, 국제차원의 액션은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액션을 자극하거나 

지역 차원의 액션이 국가 또는 국제차원의 이니셔티브로 이어질 수 있다(4.1 참조). 공식화를 

추진하는 것이 소외된 여성집단을 임금결정활동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선행조건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공식 고용 내의 임금결정에 관련된 액션에만 초점을 맞춘다(4.3 참조). 

계속해서 이중 접근법을 사용해 성평등 촉진 액션과 포용적 노동시장 촉진을 위한 액션을 

명백하게 구별한다. 여기에서 살펴보는 액션에는 노동조합의 표준 단체교섭 액션뿐만 아니라 

법적 고용기준을 촉진하기 위한 액션과 보완적 정책을 위한 캠페인도 포함된다.

국제적 차원에서 노동조합은 세 가지 방법 – i) 글로벌(ILO) 또는 지역(EU,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약 등) 차원에서 새로운 노동기준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 ii) GFA와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 (MNE))의 이용 확대 iii) 인권보호, 빈곤퇴치, 모든 노동자의 사회 및 고용 

보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액션에 대한 캠페인 - 을 통해 포용적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포용적 노동시장 액션은 GFA에 평등조항 삽입, ILO 가사노동자 협약과 같은 

새로운 성평등 노동기준 촉진, 정책과 프로그램의 폭넓은 성 주류화 캠페인 등의 성평등 

이니셔티브와 유사하다.

국제적 차원에서 노동조합은 주로 동일임금(예: ILO협약 제100호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이나 

더 광범위한 차별철폐(예: ILO협약 제111호 차별에 관한 협약) 이슈 또는 특히 여성노동자에 

관련된 문제(예: ILO협약 제189호 가사노동자 협약)를 다루는 ILS의 개발과 모니터링에 

기여한다. 동일임금에 관한 ILS와 성평등을 위한 임금결정과 관련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ILO(2019a)를 참조하면 된다.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국제활동은 포용성 측면에서 더 강세를 보이며, 생계비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최저임금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임금캠페인과 섬유 부문의 ‘액션, 

3.2.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될 수 있는 
노동조합 액션

협력, 전환 이니셔티브’(Action, Collaboration and Transformation(ACT) initiative)9에 의해 

지금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4.1 참조). 이러한 활동의 목표는 국제적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구매 및 가격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소싱 국가에서 부문별 사회적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GFA가 성별 임금평등에 관한 ILO협약에 관련된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행과 집행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FA의 부상과 여성집중 

산업으로의 확산에 관한 일부 징후는 향후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서 GFA가 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10.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공급망에 대한 국제 이니셔티브는 국가, 부문 및/또는 지역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취할 때 더 효과적이다(Locke et al., 2007).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차원의 

정책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단체협약 확장 및 조정, 임금에 관한 향상된 

또는 새로운 고용기준 수립, 생활임금 지불 또는 사회보호 확대를 위한 국가캠페인 시행이 

포함된다. 국가 이니셔티브는 성평등 교섭 의무화를 포함해 성평등 액션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박스 2 참조). 또한 노동조합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성평등법에 

관여하고 있다: 남성 비교대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저평가를 기준으로 사례를 만들 

권리를 위한 캠페인11, 공공 기관 또는 모든 조직에서의 성평등 고취를 위한 젠더의무(Gender 

Duty) 정책(Hepple, 2014)12, 노동조합 및 NGO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글로벌 아동캠페인13, 

일-생활 균형 정책14, 휴가 처리방식(미국의 경우 Berg and Piszczek, 2014 참조), 돌봄노동자 

및 가사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15.

박스 2. 평등교섭 의무화
젠더 이슈에 대한 평등교섭 의무화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모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필수적 단계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소수의 국가에서만 시행되었고 심지어 그 영향도 매우 
가변적이다. 
프랑스에서는 평등교섭이 2006년에 의무화되었지만 2012년 성평등 계획의 도입 또는 
성평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급여지불 총액의 
1%에 달하는 벌금 부과제도가 도입된 이후 더욱 강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성평등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대기업의 비율은 2011년 12%에서 2015년 80%로 
증가했다(Pillingeretal.,2016 기준).
이와는 대조적으로, 벨기에에서는 성 인지적 직무 평가에 관한 교섭 의무화를 포함해 
강력한 동일임금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향력이 크지 않다(Veldman 2017). 
예를 들어 2012년 법 제정에 따라 개별적 임금 차별에 대한 불만을 청취하기 위해 “젠더 
중재자(gender mediator)”를 임명한 노동자위원회는 한 곳도 없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현재 벨기에의 긴축 정책과 낮은 직무평가 이용 빈도 때문이다.
이는 스웨덴의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스웨덴에서는 임금감사가 의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파트너의 평등교섭 참여가 장려되고 있다.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업종별 협약에 성별 
임금감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더 크다(Veldman,2017).
단체교섭을 강화하기 위한 칠레의 2016 노동개혁(2016 Labour Reform)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를 규명했다(예: 산업안전보건, 성별 임금격차, 성차별 철폐, 노동 
및 성적 괴롭힘, 관리직에서 여성의 저대표성)(Sjöberg, 2017). 칠레는 성별 임금격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이므로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9.	 https://www.business-
humanrights.org/en/industriall-
garment-brands-form-act-action-
collaboration-transformation-
initiative-to-address- living-wages

10.	 GFA 이슈를 포함한 국경 간 사회

적 대화에 관한 ILO 토론은 https://
www.ilo.org/global/about-the-ilo/
how-the-ilo-works/departments-
and-offices/governance/
dialogue/WCMS_651368/lang--
en/ index.htm 참조

11.	 남성 비교대상이 아닌 과소평가를 

기준으로 계속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호

주에서 진행되는 노동조합 캠페인 

https://www.heraldsun.com.au/
news/national/actu-secretary-
sally-mcmanus-has-told-sky-
news-the-gender-pay-gap-can-
be-alleviated-if-historically-
lowearning-sectors-such-as-
childcare-are-given-greater-
societal-value-and-respect/vide
o/3eab2e90213710e6d8aa11c20c
8e5917

12.	 캐나다노총(Canadian Labour 
Congress)은 동일임금에 대한 소

송까지 가지 않도록 보다 선제적

인 접근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

고 있으며 https://www.cbc.ca/
news/politics/budget-pay-equity-
cost-1.4549789, 영국의 노동조합은 

공공부문의 평등의무 폐지에 대한 

위협을 막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https://touchstoneblog.org.
uk/2013/09/the-good-the-bad-
and-the-ugly-of-the-equality-
duty-review/

13.	 http://www.wiego.org/
social-protection/workers-
organizations-call-quality-public-
child-care-services

14.	 EU의 일-생활 균형 지침(directive)
을 법제화하기 위한 EPSU의 캠페

인 https://www.epsu.org/article/
etuc-women-s-committee-meet- 
discuss-future-gender-equality

15.	 사회보호를 포함한 가사노동자 보

호캠페인 https://www.ituc-csi.
org/IMG/pdf/unwomen_iutc_
factshee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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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차원에서 행해지는 활동의 중요성은 노사관계 시스템에 달려있다. 업종 간 최저임금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은 업종별 최소한의 보호를 

외주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아래 4.2 참고). 또한 노동조합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 - 집단적으로 합의되거나 법으로 정해진 – 을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성평등 교섭은 업종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성 인지적 

등급제도에 기반한 업종 전반을 아우르는 직무 등급을 이행하는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자원이 덜 필요하며 과소평가된 여성 직종에 대해 전반적인 임금인상의 기회가 

생겨난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은 경우, 여성집중 부문에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화 지원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의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의 외주화를 규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할 수 있다(4.2 참조). 공공부문은 

성인지 직무등급제 개발(많은 국가의 등급제도가 광범위하므로), 평등 촉진을 위한 젠더의무 

이행, 맞벌이 부모에 대한 지원 향상, 노동조합의 성별 임금감사 조사 참여와 같은 성평등 

이니셔티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다.

기업 또는 작업장 차원에서 유사한 행동을 취할 수 있지만 비교가능한 거시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상황 – 예를 들어 기업별 교섭이 

일반적이거나 취약한 업종별 교섭보다 선호되는 경우 또는 기업 차원의 성별 임금감사가 

의무인 경우 – 에서는 기업 또는 작업장 차원의 철저한 검토와 활동이 필수적이다. 기업마다 

직무구조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기업 또는 작업장 차원에서 성 인지 직무등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 차원의 접근은 국제, 국가, 업종 차원에서 취해지는 

조치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데 중요하다.

표�5�

다양한 차원의 액션에서 
이중 전략 이행

포용적 액션 성평등 액션

국제
• �국제기본협약(GFA)
• 국제기준
• 인권/글로벌생활임금 캠페인

• �GFA 내 젠더 조항
• 젠더 특화적 평등 기준
• 젠더 주류화/일-가정 정책 캠페인

국가

• �단체협약 확장 권리/공조된 교섭
• �국가최저임금 향상 및 단체협약을 통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높은 최저임금

• �고임금 제한, 생활임금 확립, �
사회보호 확대 캠페인

• �평등교섭 의무화
• 동일임금 청구 캠페인
• 일-생활 균형 및 돌봄정책 캠페인

업종

• �업종/공급망 내 단체협약 확대
• 저임금 인상 교섭
• �공공부문 포함 모든 업종에 대한 �
임금결정 제도화

• 법적 및 집단적 기준 이행 모니터링

• 업종 전반의 성 인지 직무등급 교섭
• �의무적 일-생활 균형 및 돌봄 정책 이행/향상
• 배제된 여성노동자 조직화
• 법적 및 집단적 기준 이행 모니터링

기업/
작업장

• �저임금 인상 교섭
• 공급망 내 기준 보호
• 법적 및 집단적 기준 이행 모니터링

• �기업 별 성별 비(非)편향적인 직무 등급 이행
• �성별 임금감사의 철저한 검토/�
전체론적인 성 정책 개발

• 법적 및 집단적 기준 이행 모니터링

4.1. 
국제공급망 내 
여성 보호

프레임워크 적용
:  포용적  
노동시장과  
성별 임금평등

4

규제가 가장 약하고 경쟁 압력이 가장 큰 국제공급망의 최하단에 여성이 집중되어있는 상황은 

성별 임금격차에 일조하고 있다. 여성은 종종 공급망의 임금 및 고용 계층구조에서 최하위의 

지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Barrientos, 2007) 국제공급망 내에서의 업무 과소평가와 

작업장 내에서 남성 대비 차별이라는 이중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국제 규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있으며 종종 “거버넌스 결핍”으로 고통받는 여성집중적인 공급망 부문에서 임금 및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공조된 액션이 필요하다(Gereffi and Mayer, 2004; Pickles, 2013; 

ILO, 2016)16. 원칙적으로 GFA의 증가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조활동의 출발점이 

될 것이지만 GFA는 여전히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발도상국보다는 유럽의 남성집중 산업에 불균형적으로 치우쳐 있다. 또한 GFA는 

지역의 법정 임금기준이 비교적 높은 경우와 성평등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여성노동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행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FA의 부상과 여성집중 산업으로의 확산에 관한 일부 징후는 

향후 성별 임금격차 해소에 GFA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급망 내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해 종종 다차원적 액션이 요구된다. 국제 차원의 새로운 

ILS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압력이 생겨날 수는 있지만 지역, 국가, 

노동조합의 지지가 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Locke et al., 2007). 특정한 

착취사건의 발생으로 일부 캠페인이 지역 차원에서 시작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캠페인은 국가 

또는 국제 차원에서 전개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더 살펴보기 위해 국제, 국가, 

업종, 지역 차원의 활동을 차례로 검토한다.

원칙적으로 다국적기업과 국제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연맹 간에 타결되는 GFA는(Stevis and 

Boswell, 2007) 공급망 내 여성임금개선 액션의 근간을 제공한다(박스 3. 참조). 이러한 GFA는 

노동자 대변 및 참여시스템 구축, 안정적이고 “성숙한” 노사관계 구축, 글로벌 공급망 내 

양질의 일자리 구축에 중점을 둔 ILO 기본협약에 따라 작업장에서의 기본인권 증진을 목표로 

한다(Papadakis, 2011). GFA의 “부가가치”(Hadwiger, 2015)는 국제노동조합연맹들(Global 

Union Federations)을 합법적인 교섭 파트너로 영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GFA는 성평등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인정과 이행을 언급하고 있다(박스 3. 참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관련 업종보다는 유럽의 기업과 남성집중 영역에서 더 많은 GFA가 

체결됨에 따라 이러한 약속의 영향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Miller,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국제섬유피혁노조연맹(International Textile, Garment and Leather 

이 장에서는 현존하는 문헌과 보고서에 기초해 노동조합이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

움이 되기 위해 어떻게 포용적 고용시장과 성평등을 촉진해 왔는지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

다. 여기서는 공급망에 대한 보호 확대, 공공서비스 부문의 여성 업무 과소평가 방지, 여성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및 향상 등 세 가지 유형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주로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를 살펴본다.

다차원적 노동조합 액션

국제공급망 내
여성노동자 임금개선 
메커니즘으로서의 GFA

16.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ILO 선언( ILO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

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포함해 국경 간 사회적 

대화 전문가 3자 회의 틀에서 이에  

대한 ILO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논

의는 www.ilo.org/global/about-the-
ilo/how-the-ilo-works/departments-
and-offices/governance/dialogue/
WCMS_651368/lang--en/ index.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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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GFA는 임금과 노동시간 자체에 대한 단체교섭보다는 고용계약의 공식화, 

노조 대표성 보호, 불만처리 절차 등과 같은 기본노동 “권리”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Hammer, 2005). 실제로 GFA는 길고 복잡한 공급망 내에서의 노동기준에 피상적인 

영향만 미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Fichter and Stevis, 2013; Gunawardana, 2007; Nadvi et 

al., 2004; Papadakis, 2011). 지금까지 기업내에서 그리고 이들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GFA는 

그 존재만으로도 여전히 성평등 인식에 대한 긍정적이고 결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지만 

관련 ILO 협약이 GFA에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 외에는 특정 성평등 액션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박스 3. GFA와 성평등에 대한 약속
Hadwiger(2015)의 연구에 의하면 GFA의 5분의 4는 성평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100호(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 및 제111호(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언급한다. 몇몇 GFA는 명시적으로 성평등을 언급하고 여성에 대한 괴롭힘 및 차별 방지를 
약속한다. 예를 들어 IndustriALL과 스웨덴 금속노조 Industrifacket Metall(이하 IF 
Metall)이 2015년 H&M과 체결한 GFA는 “이 협약으로 당사자들은 작업장에서의 남녀 
평등과 고용, 경력개발, 훈련,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강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Carrefour는 공급망 전체에 걸쳐 HR 관행 및 책임 있는 사업 면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를 증진하기 위해 35개 진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UNI Global Union과 
장기적인 사회적 대화 협약을 맺고 있다. 2015년 협약은 “특히 남녀 성비 및 차별금지에 
관하여 공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작업장에서의 다양성과 동등한 기회”에 대해 명시적으로 
약속한다.
2001년 국제식품연맹(International Union of Food, 이하 IUF)과 라틴아메리카 바나나 
및 농업 노조(Latin American Banana and Agro-industrial Unions(COLSIBA))가 
2001년 바나나 재배업체 Chiquita와 체결한 국제기본협약(International Framework 
Agreement)은 라틴아메리카 전역의 바나나농장 노동자(주로 여성)를 위한 최소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작업장에서 여성에 대한 괴롭힘, 차별, 폭력 근절에 전념하고 있다. 
2011년 설립된 여성위원회는 주로 안전한 작업장 촉진과 개인적 및 전문적 개발을 통한 
여성의 기회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이행되지는 않아 기준 향상 
노력이 저해되고 있다(Hadwiger, 2015).
GFA는 새로운 브랜드나 기업을 협약의 범위내에 포함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확장되거나 
반복해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Inditex와 IndustriALL 간의 협약은 H&M, Tschibo, 
Asos를 포함하기 위해 확장되었다. 또한 Asos와의 협약은 이 브랜드의 여성권한부여(Gender 
Empowerment) 프로그램과 IndustriALL의 노동자 권리 훈련과 연계된다.

Workers' Federation (TGLWF))과 스페인의 다국적 의류제조업체 Inditex 사이에 첫 GFA가 

체결된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의류업종에서 GFA가 증가하고 있다(Miller, 2011). 그러나 이 

GFA는 양질의 일자리에서의 임금에 관한 요소가 아니라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 행동강령과 GFA 모두 종종 “공정한 임금”을 언급하는데 이는 업종별로 교섭된 최저임금 

혹은 국가 또는 지역의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17. 이는 GFA 

하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설정 및 인상을 위한 지역메커니즘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Grimshaw and Munoz de Bustillo, 2016).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업종별 단체교섭을 통해 인상될 때조차도 여성집중 부문의 협상 인상률은 낮게 책정되며, 

이 인상률은 수출가공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이외의 “공식” 경제에만 적용된다. 

사용자는 저숙련 노동자 고용을 통해 인센티브를 얻기 때문에 여성의 숙련 및 경험에 대한 

보상 역시 실현되지 않을 수 있지만(Grimshaw and Munoz de Bustillo, 2016) 이러한 

여성노동의 과소평가를 다루는 것은 일반적으로 GFA의 주제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활임금 캠페인과 이니셔티브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캠페인과 이니셔티브를 통해 노동조합과 NGO가 함께 모여 저임금 및 빈곤을 

강조하고, 생산가능성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이지만 양호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국가들 전체에 걸쳐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이하 PPP)에 기준하여 

조정된 생활임금률에 합의한다(Bhattacharjee and Roy, 2012).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그 차이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법정 최저임금은 

아시아의 PPP 조정 최저생활임금의 54%인데 비해 방글라데시는 11%이다(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2016). 생활임금 캠페인은 특정 계층의 저임금 

문제를 강조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예를 들어 구호단체인 Oxfam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아 조직한 말라위 차 2020 연합(Malawi Tea 2020 Coalition)은 궁극적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할 목적으로 차 산업과 농장노조 Plantation Union(PAWU) 간 최초의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였다18. 첫 번째 협약에 따른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의 57%밖에 되지 않는다. 이로써 

두 임금 간 격차가 20% 줄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IndustriALL이 주도하는 또 다른 

혁신적인 이니셔티브인 ACT(행동, 협력, 전환(Action, Collaboration, Transformation)) 

프로그램은 생활임금 구축과 전 지역 및 산업으로 적용범위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국가와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함께 산업계 전반에 걸친 임금결정 협약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Asos, H&M, Inditex 같은 일부 주요 소매업체가 협약을 체결했으며, 2014년 

IndustriALL은 핵심브랜드와의 관계를 활용하여 캄보디아에서 월 128달러로 최저임금을 

성공적으로 인상하였다(전게서 중).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임금개선 활동은 GFA의 내용을 결정하고 모니터링하며, 사회적 대화 

채널과 고충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노동조합의 역량에 달려있다. 

지역 협상가들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사용자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한(Stevis and Boswell, 

2007), GFA의 조항이 실제로, 특히 저임금 여성집중 산업에서 이행될 가능성은 낮다(Hayter, 

2015). 작업장에서의 상향식 동원과 노조역량 구축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섬유 프로젝트에 

참여한 여성노동자들은 “유유상종(Like Recruits Like)”원칙을 바탕으로 작업장 조직화를 

통해 연대와 연합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Gunawardana, 2007). 이는 작업장 

내 여성관리자 지원과 여성노동자 관련 문제에 대한 협상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진전은 노동조합 내부구조 내의 여성대표성에 달려있으며 다양한 

국가노동기준과 GFAs

17.  공정한 임금에 대한 추가  

논의는 ITUC 생활 임금 캠페인  

참조. http://www.ituc-csi.org/
wagescampaign

18.	  https://www.unilever.com/
Images/human-rights-
progressreport_tcm244-513973_
en.pdf

성평등을 위한 지역 조직화 
및 교섭 역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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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4.2. 
공공부문의 성별 
임금평등 조치

국제노동조합들은 노조 내 모든 차원에서 여성의 리더십 역할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원(Mobilization)은 공식적인 노동조합 제도 외부의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연구에 따르면 기존 남성 중심의 노동조합 구조 내에서 뭄바이의 

여성 섬유가내노동자들이 벌인 조직화 투쟁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직면한 특정 

문제를 인식하는 새로운 노동조합(Kachra Vahatuk Shramik Sangh-KVSS)의 설립으로 

이어졌다(Serrano and Xhafa, 2016). 베트남 노동운동단체인 Viet Labor는 정보 공유와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노동자 집단을 하나로 규합하는 한편 노동권 준수 

보장을 위해 기업과 지역 공공 기관에 압력을 가하였다(Kaine and Josserand, 2018). 이러한 

협력은 특히 여성집중 산업 내에서 필수적일 수 있지만 노동자 대표로서 NGO의 정당성과 

행동강령 이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 에서 모두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Egels-Zanden and 

Hyllman, 2006; Miller 2011). 특히 다수의 행동강령이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전체 

목표를 희석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 그러하다(Pearson and Seyfang, 2001).

글로벌 공급망의 출현으로 공급망 사다리의 최하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공조된 행동이 요구된다. GFA의 전체 

적용범위와 여성집중 부문에 대한 적용범위 모두에서 개선의 징후가 나타나는데 이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글로벌 차원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와 업종 내에서 여성집중 부문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과 절대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임금에 대한 글로벌, 국가, 업종별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노동조합 조직의 지원이 필요하다. 2013년 방글라데시의 Rana Plaza 사태는 다국적 브랜드 

의류생산 현장의 위험한 노동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다양한 국제, 국가, 지역 

차원에서 활동에 참여한 사례를 보여준다(Reinecke and Donaghey, 2015). “방글라데시 화재 

및 건물안전 조약(Accord for Fire and Building Safety in Bangladesh)”은 기존의 건강안전 

규정 준수와 (엇갈린 결과를 낳은) 노동자 공동 결정과정 참여를 통한 산업민주주의 원칙 

주입, 이 두 가지 모두를 목표로 했다. 이러한 유형의 모델은 건강과 안전에도 적용되지만 

잠재적으로 여성의 급여 인상도 지원할 수 있다19.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는 활동의 또 다른 

예로 저임금과 열악한 생활 및 노동환경에 대한 인도의 차 재배 농장 노동자의 대항을 들 수 

있다. 이 활동은 IUF와의 공조를 통해 주요 진상조사 활동으로 이어졌고 차 재배농장의 인권 

및 노동기준 위반에 대한 심각성을 확립하고 이 문제를 국가 및 국제 거버넌스 수준으로 

격상시켰다(Global Network for the Right to Food and Nutrition, 2016). 노동조합이 모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노동조합 구조 내 전 차원에서 성별 

임금불평등 해소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의 상대적 
임금 개선

19.	 http://www.industriall-union.org/
bangladesh-must-keep-accord-
on-fire-and-building-safety for 
the latest developments on the 
Accord. 참조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여성 비율이 민간부문의 여성고용률을 초과하므로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임금 액션이 중요하다. 선진국에서 종종 공공부문에 

직접 고용되거나 세금이나 집단적으로 조직된 보험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또는 비영리기관에 

고용되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특히 공공부문에 훨씬 많이 고용되어 있으며, 많은 유럽국가에서 고학력 여성 고용 중 절반 

이상은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진다(Rubery, 2013). 따라서 공공부문의 임금은 여성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성별 임금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부문은 종종 민간부문에 비해 더 나은 고용조건을 제공하고 더 많은 성평등 방안을 

이행한다. 이는 공공부문 내에서 단일 등급 및 급여지급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수를 감안할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나 

일부 집단은 사실상 저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공공부문이 성평등 방안을 수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Rubery, 2013).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액션은 첫째, 특히 공공부문의 

업무가 역사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왔거나 공공부문의 임금이 긴축재정으로 현저하게 감소한 

국가에서 공공 부문의 상대임금 개선 조치를 취하고, 둘째, 직무평가나 임금감사를 통해 내부 

임금격차에서 나타나는 성별 편견을 해소하며, 셋째 공공부문 보호를 민간부문 공급업체로 

확대한다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공공부문 임금노동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다. 예를 

들어 유럽공공서비스노조연맹(European Public Service Union, 이하 EPSU)과 

국제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Public Services International(PSI))과 같은 노동조합이 

성별 임금 불평등 캠페인을 벌이는 경우, 전체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가치의 

기여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내 성별 임금격차에 초점이 맞춰진다20. 

Bernaciak과 Kahancová(2017)(Eurofound, 2017도 참조)21는 과소평가 문제 해결을 

위한 최근 캠페인에 대한 예를 주로 동유럽 국가(예: 슬로바키아(Kahancová, 2017), 

폴란드(Mrozowicki and Maciejewska, 2017), 헝가리(Szabo, 2017))에서 도출하였는데, 

이들 국가의 과소평가 현상은 사회주의 정권 하의 서비스 및 여성노동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Lane, 1983; Brainerd, 2000; Pollert, 2003; Pillinger, 2004; Rubery, 2013). 의사, 

간호사, 교사 등 세 개의 핵심직업에 대한 OECD 자료는 동유럽 국가의 경우 이 부문에서 

여성이 평균 이상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OECD, 2013). 예를 들어,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의 의사 급여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지만, 세 국가 모두 여성의 비율이 과반수(57.5- 54.5%)를 넘어 의료인력 중 

여성의 대표성이 가장 높았다22. 간호직의 경우 모든 EU국가에서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EU 전체에서 여성 대 남성 비율은 9.5대 1), 이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데, 24개 

OECD국가 중 20개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의 평균임금보다 적은 임금이 간호직 

여성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모든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의 수입 대비 간호사의 임금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다(OECD, 2013).

보고된 캠페인 중 상당수가 대규모 사퇴나 단식투쟁 같은 비표준적 형태의 집단행동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전통적인 노동조합과 연계되거나 별도로 조직된 새로운 단체가 조직한 

20.	  예시는 https://www.epsu.org/
sites/default/files/article/files/
Gender_pay_gap_FINAL_report.
pdf. 참조

21.	  https://www.eurofound.europa.
eu/observatories/eurwork/
articles/hungary-latest-working-
life-developments-q4-2017

22.	  의사 임금은 국가 평균 임금과 고등

교육을 받은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이들 국가는 34
개 OECD 국가 중 의료인력의 여성 

비율이 각각 5,6,7번째로 높은 국가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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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임금격차 해소

거리 시위의 지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민간부문 임금 대비 공공부문 임금 수준이다. 그러나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들의 파업이 간호사들의 파업보다 다소 성공적이어서 그 

결과가 고무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부문에서 여성노동의 과소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돌봄부문에 대해서는 ILO 2018a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시위의 

물결은 과소평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고 이 직종 종사자들의 상대임금 인상과 

지위 향상을 위한 잠재적 노동조합 의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들 국가에서 

공공 부문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쟁이 대부분 성별임금 이슈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헝가리에서 간호사의 임금을 위한 새로운 보건의료노조인 

독립의료노동조합(Independent Trade Union of Healthcare (FESZ))의 캠페인에서만 투쟁과 

성별임금 이슈가 명시적으로 연계되었다(Szabo, 2017).

노동조합이 개입해 활동을 벌일 수 있는 두 번째 영역은 내부 임금격차 해소이다. 공공부문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성 인지적 직무평가를 시행하는 데 앞장섰다. 

직무평가는 여전히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EU 국가 중 민간부문에서 

직무평가를 더 많이 사용하는 6개국에 비해 22개국은 공공부문에서 직무평가를 더 많이 

사용한다(Veldman, 2017). 서비스 전반에 걸쳐 성 인지적 직무평가를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사례들이 있다(예: 영국 국가보건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 

박스 4. 참조). 그러나 보수관행이 변하면서 직무평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노동조합은 

성 인지적 직무등급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이로 인해 교섭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항상 단일임금 구조(Single Pay Spines)를 구축할 용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박스 

4. 핀란드 사례 참조). 또한 공공부문에서 동일임금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박스 4. 영국 사례 참조). 최근에는 영국의 공공부문 기관에 도입된 

성의무와 같은 성평등 감사(Gender Audit)나 정책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공공부문 

사용자들이 “좋은” 사용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때 노동조합이 철저한 성평등 감사 조사에 

참여하고 액션플랜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커진다(Chicha, 2006) (박스 4 참조).

박스 4. 내부임금 격차의 성 불평등 시정을 위한 공공부문과 노동조합의 액션
영국에서는 한 서비스 내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범주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단일임금구조 
협상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의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가장 야심차고 성공적인 협상은 의사를 제외한 모든 인력집단의 
백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유럽 최대의 사용자인 NHS의 “변화를 위한 의제(Agenda 
for Change)” 캠페인으로 20건이 넘는 단체협약을 교체했다. 특정 집단1을 위한 노동조합의 
동일임금 캠페인은 사용자가 단일임금구조(Single Pay Spine)와 교섭도의 필요성을 
수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방정부의 노동자 역시 합의된 단일지위 임금구조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긴축재정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그 결과, “승소하지 못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는” 변호사들이 사용자와 노동조합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임금소급분 
전액지불 교섭실패에 대한 보상청구에 일부 여성을 참여시켰고(Deakin et al., 2015), 
임금구조가 처음으로 협상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일부 노동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2.
핀란드 지방정부 노동조합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임금격차를 
검토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엄격히 성별에 따라 교섭을 하는 각기 다른 세 개의 단체에 
대한 직무비교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남성집중 직무와 
여성집중 직무 간의 비교는 한정적이다(Koskinen-Sandberg, 2016, 2017).
2015년 칠레 정부와 전국공무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 Employees 
(ANEF))는 공공부문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의정서를 체결하고 사회적 대화 
절차에 착수했다. 동등위원회(Parity Committee)가 설립되었고 평균 성별 임금격차가 
10.4%임을 밝혀낸 후(Bentancor et al., 2015), 위원회는 ILO의 성 중립적 직무평가 
방법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Chicha, 2008). ILO의 지원을 받아 2017년에 완료된 시범 
프로젝트는 동일한 전문직 지위를 가진 사람들 중 남성에게 유리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했다. 사회적 파트너는 남녀 간 임금격차를 확인하고 직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칠레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이 방법론을 확대 
적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3.
퀘벡과 스웨덴은 일반적으로 성 임금보고 또는 감사의 시행〮모니터링〮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강력한 요건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두 경우 모두 이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이 포함된다(민간 부문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호주 및 벨기에와는 다름(Veldman, 
2017)). 스웨덴에서는 노동조합이 성별 임금이슈 분석과 액션플랜 수립에 직접 관여한다. 
퀘벡에서는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에 액션플랜이 포함되어야 한다.

1.	 http://www.unionhistory.info/equalpay/display.php?irn=622
2.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jan/17/glasgow-council-women-workers-win-12-year-equal-pay-

battle
3.	  Bentancoretal,(2015),BetancorandUreta(2018),GobiernodeChile(2018), 및 Sjöberg, C.(2017)에 기반하여 

S.Ugarte 교수가 제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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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조달(Procurement) 
장려

결론

가사노동자의 당면 과제

법적 보호를 통한 저임금 
및 배제문제 해결

노동조합이 취할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의 액션은 성평등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양호하거나 

양질의 노동환경을 공공부문 공급망 전체에 확대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조달을 촉진하고/

또는 사용자들이 고용기준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아웃소싱하는 경우 이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Grimshaw et al., 2016a). 유럽 내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조달을 가능케하는 입법 및 정책을 위한 캠페인을 주도해 왔다. 공공부문 노조 

EPSU와 유럽 자치단체 및 지역협의회(Council of European Municipalities and Regions)는 

2011년 이 문제에 대한 공동선언에 조인하고 규정을 재협상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활동의 

예로 영국 공공서비스노조(UK Public Service Union(UNISON))가 사회복지를 위탁하는 

지방당국을 위해 윤리적 돌봄 헌장을 개발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때 지방당국은 생활임금 

지불을 포함한 최소한의 고용권리를 보장하고 제로아워 계약(Zero-Hour Contract)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만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데 동의할 것을 요청받았다.

선진국의 여성고용 측면에서 공공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은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서비스 

업무가 과소평가되거나 공공부문의 임금이 낮고 현재의 성별 직업분리 패턴이 만연할 

경우 성별 임금격차가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액션은 공공지출 제약으로 인한 실질임금 및 상대임금의 저하를 방지하고 

과소평가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해 다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부문은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성 인지적 직무평가를 통해 또는 더 발전된 성 임금 감사와 

성 액션플랜을 통해 성별임금에 대한 모범사례를 테스트할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은 공공부문에서의 개선으로 인해 평등이 완전히 자리잡지 않은 민간부문으로 

아웃소싱이 가속화되는 데 대비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주로 여성인 저임금 노동자에게 상당한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포용성을 

촉진하고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의 범위는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메커니즘에 

좌우된다. 또한 가사노동자와 비공식경제 노동자 등 가장 취약한 노동자를 제외시켜 극도로 

낮은 임금과 착취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적용범위와 집행의 격차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포용적인 최저임금 보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NGO에 의한 타겟화된 액션이 중요하다.

ILO는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 이상의 가사노동자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 

돌봄 노동자의 약 18%에 해당하며 이 중 여성 노동자는 5천만 명에 달한다(ILO, 2018a). 

이들 노동자는 사용자의 가정 내에서 다양한 청소작업, 요리, 돌봄 업무를 수행한다(Hobden, 

2015a). 가사노동자의 발생률은 매우 다양하며 임금 불균형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더 

높다(ILO, 2018a). 중남미에서 가사노동은 여성고용의 약 15%를 차지하며(Lexartza et al., 

2016), 이주노동자와 소수민족 출신 노동자 역시 이 부문에서 과잉대표되고 있다(전게서). 

이들 대부분은 비공식 고용 상태이며(중남미: 약 80%(Lexartza et al., 2016)) 결과적으로 

최저임금과 같은 법적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주 

4.3. 
최저임금
(Wage Floor) 
확대 및 인상
: 가사 노동자 사례

가사노동자는 종종 취업국에서의 자신의 법적 자격을 알지 못하여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Hobden, 2015a). 가사노동은 “실질적인” 업무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고, 가정이 

작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Hobden, 2015b).

가사노동자는 평균 소득대비 매우 낮은 임금으로 고통받는데 그 비율은 국가마다 

다르다(Oelz and Rani, 2015).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임금격차는 중위소득 대비 약 

50%이며 많은 가사노동자들은 사회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Lexartza et al., 2016). 민간가정 

내에 분산되고 종종 고립된 가사 노동자의 지위와 “사용자의 조정” 부족으로 노조 조직화와 

단체교섭 확립이 어려운 상황이다(Hobden, 2015a). 또한 노조가입이나 임금인상 요구는 

가사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오랜 “가족” 관계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남미 국가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법적 규제는 특정 기준을 하향 

설정하거나 노동법의 적용범위에서 완전히 제외시킴으로써 가사노동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국가가 다양한 고용형태와 노동자집단에 대한 법적 

규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ILO협약 제189호 가사노동자협약(Domestic Workers 

Convention, 2011a)과 권고안 제201호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라는 기치아래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 근절, 괴롭힘 및 차별 방지 등 다수의 핵심 노동권을 결집하여 많은 

중남미 국가의 가사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자발적 단체협약 모두를 강화하는 주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는 최소 휴게시간및 연차수당 

자격부여 조항과 함께 가사 노동자의 노동일수 제한을 도입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구두계약이 아닌) 서면계약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기금에 등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고용관계를 “공식화” 하는 조치를 취했다.

Oelz (2014)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를 위한 ILO 기준은 지속적인 국가 및 국제캠페인의 결과였다. 

ILO 100주년 총회에서 개최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토론에 제출된 의견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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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건강과 안전 등의 주요 이슈와 관련해 광범위한 적용제외를 허용하기보다는 가사 

노동자를 위한 기준을 조화시키는 강력한 원칙과 도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조합은 국내 법률 개정 및 향후 사회적 대화 절차 참여를 위한 법적 규정 활용의 측면 

모두에서 명확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페루의 주요 가사노동자협회는 정부의 ILO협약 

제189호 비준을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Human Rights Watch, 2013), 

브라질의 노동조합은 노동법과 사회적 대화 메커니즘 모두를 통해 오랫동안 가사노동자의 

권리 인정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박스 5 참조).

ILO협약 제189호는 가사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페루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가사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페루는 아직 ILO협약 제189호를 비준하지 않았음). 그러나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의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데(Lexartza et al., 2016), 

이러한 관행은 2019년 처음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남아프리카를 포함하여 기타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에서 나타난다. 이들 국가의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 전액의 75%만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낮은 법정 최저임금을 잠재적 실업 제한 효과로 정당화하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은 교섭지위를 강화하고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보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는 노동시간의 규제이다. 입주 가사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시간(보통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실노동시간은 

40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으며 노동시간에 “대기” 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도 있다.

박스 5. 브라질 노동법 발전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
가사노동자의 숫자가 많고 조직화 역사도 오래되었지만 브라질에서는 가사노동자들이 
비교적 최근까지 법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했다(Gomes and Banerjee, 2017). 국가가 
단결권과 가사노동자 노조에 대해 점진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방향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 노력이 필요했다. 최근 법안은 가사노동자와 다른 노동자 집단 간의 
고용권리를 조화시키며 가사노동자가 직면한 특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입법을 통해 가사노동자들에게 국가 및 종교 휴일을 보장하였고 유급휴가는 연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났으며(Serrano and Xhafa, 2016) 하루 최대 8시간, 주 최대 44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고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과 함께 기본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새로운 법은 
실업보험과 병가를 보장하고 공식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에게 세금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모두 가사노동자의 고용상 지위를 크게 강화하는 것이다(전게서). 또한 새로운 법안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합법성”이 강화된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노조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Gomes and Banerjee, 2017). 그러나 여전히 격차는 남아있다. “일용”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자영업자로 간주되고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며, 법적 보호 강화가 
집단적 규제를 더 약화시켰다는 우려도 있다(전게서). 따라서 노동조합은 광범위한 임금문제 
및 노동조건을 포함하고 다양하고 분절화된 노동력을 강력하게 대표할 수 있는 단체협약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규정이 구축되기를 열망한다. 여성은 가사 노동자 노조 내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교섭과 캠페인에서 젠더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강화되었다(Ledwith and Munakamwe, 2015).

더욱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우루과이는 모두 “현물 

지급”(보통 음식과 숙박)을 총 급여액의 20%에서 6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가사 

노동자에게 입주를 요구하는 경우 숙박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자가 과도한 비용청구로 “이익을 얻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러한 관행은 

최저임금의 가치와 정당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전반적으로 현물지급은 가사 노동자의 

사회보장 및 연금 기금을 감소시키고 가족부양 능력을 제한하며 사용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

가사노동자 조직화와 관련된 구조적 난제(브라질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존재했던 

조직화에 대한 법적 장벽 포함(Serrano and Xhafa, 2016))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역량 구축 노력은 최근 몇 년간 추진력을 얻어왔다. 2013년 IUF 산하에 

국제가사노동자연맹(International Domestic Workers’ Federation(IDWF))이 결성되었고 

이미 40개국에 50개 이상의 가맹조직을 두고 있다. 수십년에 걸친 조직화 노력의 결과 

우루과이, 브라질, 볼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국가에서 가사노동자 노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Hobden, 2015b). 국가 내 조직화 활동은 상점, 커뮤니티 센터, 버스정류장 

같은 비업무 공유공간에서 운영되는 지역에 국한된 소셜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는 국적이나 인종 또는 언어가 같은 노동자들과 

동질감을 갖는 이주 가사노동자를 조직화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Hobden, 2015a). 또한 

노동조합은 가사 노동자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법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데 이는 

노조의 가치를 입증할 뿐 아니라 작업장 내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한 투쟁에서 집단주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페루에서는 “리마지역 가사노동자 연합(Sindicato de 

Trabajadoras y Trabajadores del Hogar de la Región Lima, 이하 SINTTRAHOL)”의 조합원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상급단체인 “페루노총(Confederación General de Trabajadores del 

Perú (CGTP))”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사노동자가 심리 참석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는 

가사노동자 조직화 및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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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SINTTRAHOL의 지도부는 법정에서 노조원을 대표할 수 있다(ILO, 2012).

일부 맥락에서 가사노동자들이 협동조합이나 협회 결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노동조합이 이들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경우에 

그러하다(Hobden, 2015c).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자들은 이들의 이익에 대한 노동조합 

내의 저항과 무관심을 점진적으로 극복해왔다(특히 국제무대에서(Boris and Fish, 2014)).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의석을 보장받았고, 

집단적으로 국제노동조합이나 국가노동조합연맹(그 중 일부는 협상에 대한 훈련과 지침 

제공)과의 제휴를 통해 얻은 힘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직업적 인지도를 높였다(Hobden, 2015c).

가사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조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일부 상황에서 정기적 임금인상, 정상근무 외 노동시간(Unsocial 

Working Hours and Overtime)에 대한 임금보상, 불규칙한 노동시간 및 “현물급여” 

약정과 같은 가사노동자 특유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자발적 단체교섭이 더욱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임금결정제도를 구축하거나 기존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가사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률에 대한 새로운 국가 

삼자협약이 2015년 공식적으로 체결되면서 가사 노동자가 부문별 임금결정제도의 범위에 

포함되었다(Hobden, 2015b). 우루과이에서는 전통적으로 농촌노동자와 가사노동자가 

국가임금심의회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가사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임금심의회는 “전업주부” 

및 가사노동자를 위한 민간 노동조합 산하에서 느슨하게 조정되던 사용자를 한데 모아 임금, 

노동조건, 복리후생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지속적인 협상으로 고충 및 분쟁처리 메커니즘이 

향상되고, 임금인상과 사회보장 등록 증가로 이어졌다(전게서).

원칙적으로 규제의 적용범위가 어떠하든 규정준수 및 집행이 여전히 핵심 이슈이며 

근로감독관은 엄청난 수의 개별 “작업장”을 감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자는 

법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합의된 최소기준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과 함께 임금체불 및 

(불의의 손해와 같은 사건에 대한) 불법공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최근 

몇 년 동안 집행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작업장 내 가사노동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보장을 위한 고용계약 등록을 요건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Lexartza et 

al., 2016). 이것이 비록 자원집약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개별적 조직화는 노동조합의 

역량을 강화하고 법적 규정 및 집단적으로 합의된 기준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가사노동에서 여성노동자의 높은 비중을 고려할 때 가사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다루는 

것은 분명히 여성의 지위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ILO 

협약과 권고안은 많은 국가에서 노동법 상의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였지만 

이 새로운 ILO 국제기준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가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은 법적 보호의 정당성을 고취하고 실질적 준수를 보장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이러한 가사노동의 공식화 확대를 통해 노동조합이 부문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사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지역사회 조직과 국제연대 간에 새로운 연계가 생겨나면서 미래를 위한 

협상력을 구축하기 위한 긍정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결론

결론

5
여기에 제시된 핵심 주장은 포용적이고 평등한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평등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집단적 규제는 포용적 노동시장 발전과 성별 

임금평등 추구에 핵심이다. 이러한 집단적 대표성의 이중적 기능에 중점을 둠으로써 성별 

임금격차 해소 과정에 노동조합의 필수적 참여가 요구된다.

연구증거에 대한 검토에서는 집단적 규제가 전반적인 임금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경제교과서의 설명과 달리 시장은 유사한 특징을 가진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 전체적으로 임금 불평등이 감소하면 

여성이 임금서열의 하단에 속할 때 받게 되는 불이익 역시 줄어든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 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노동조합의 

조직화 확대, 단체협약의 법적적용 확대, 큰 폭의 인상을 통해 집단적으로 협상된 최저임금 

범위 축소 등을 위한 캠페인은 모두 여성의 상대임금 및 절대임금 수준을 인상시키는 

활동이다. 이러한 캠페인이 항상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액션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이 모든 분야에서의 활동이 활발하다. 전반적 평등이 확대되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특정 방안의 효과가 높아진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내부적으로 공정하고 일관된 급여구조를 전제로 하지만 기업과 업종 간 임금 불평등이 큰 

경우, 이러한 공정한 임금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압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저임금 부문으로의 업무 아웃소싱 기회에 관심을 가지기 쉬운데 이러한 

관행은 종종 여성집중 직무에 영향을 준다. 한편, 다른 기업이나 업종으로부터 직원을 

채용하려는 사용자는 사내 교섭임금 구조를 넘어서는 외부 임금률을 맞춰달라는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보다 광의의 노동시장이 포용적이고 평등할 때 

기업 차원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임금 체계를 유지하기가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과 집단적 규제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특정 조치 즉, 여성집중 직종이나 

업종의 임금인상 정책, 보다 성 인지적인 직무등급제 구축, 기업 차원의 성 임금 감사에서 

드러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액션플랜 이행을 위한 활동을 취할 수 있는 주요 

메커니즘이다. 노동조합은 특히 맞벌이 부모 문제와 관련된 기타 성평등 지원조치 캠페인이나 

협상에도 적극적이지만 이러한 보완정책들은 본 연구의 주요 쟁점이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정책과 전략이 종종 액션을 제약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성 인지적 직무등급 개발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이행되는 국가는 비교적 많지 않은데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민간부문 사용자가 

직무평가를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더 개별화된 임금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자 참여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가 수반될 때 평등협상 의무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어 직무평가가 노동조합의 임금결정 참여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급여결정제도 변경과 관련해 자신의 의제를 추구하기 위해 

평등 이슈를 이용할 것이라는 증거도 있다. 사용자나 국가가 평등한 임금 지불에 필수적인 

임금인상 자금을 기꺼이 조달하지 않는다면 긴축정책과 경제침체 역시 평등교섭의 여지를 

축소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성별 임금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임금결정 환경 유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결정〮규제되며 투명한 임금결정제도의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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